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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산업의 융합으로 인한 경쟁양상의 확 는 양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인 보편 서비스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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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편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해 요

구되는 필수 인 재화에 해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1) 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법 등을 통해 명시 인 제도로서 

운 해 오고 있으나, 방송산업의 경우에는 명시 인 제도 규정이 없이 체 으로 지상  

방송이 보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 서비스 제도의 의의는 정치학

 측면에서 평등권과 형평성 실 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 경제학 으로는 망외부성

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경제  효율성

과 더불어 국가  통일성과 국민화합이 일반 으로 제시되고 있다(곽정호, 2005).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 정책이 도입된 데에는 도입 당시 정책의 간섭이 없이는 

시장기구에 의해 보편 서비스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 이 어려웠던 실도 부인할 수 

없는데, 통신의 경우 통신망 자원의 희소성과 구축의 어려움, 방송의 경우 주 수 제약 등이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수년간 진 되어온 통신과 방송산업의 융합 상은 과거 독 서비스에 

한 경쟁도입 내지 기존 경쟁의 심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 통신과 방송의 역별로 

용되었던 수직  규제체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 상에 따라 기

존 통신분야의 보편 서비스 제도를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 인 제도로 재정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융합이 통신과 방송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 제도의 통합 요구와 더불어 제기하는 더욱 요한 이슈는 융합이 실

하는 경쟁체제 하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립 필요성의 재고찰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

유는 융합환경이 도래한 근간인 기술발 이 보편 서비스 제도의 도입배경  자원제약 조

건을 해소 내지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상되고, 이에 따라 시장기구가 보편 서비스 제

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 을 신할 가능성이 증 되기 때문이다. 보편 서비스 제도가 국

가별, 시 별 상황에 따라 진화하는 동태  특성을 보이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지속 으

로 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융합에 의해 보편 서비스 제도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이유

는 바로 융합이 보편 서비스 제도에 해 갖는 이와 같은 구조  는 근본 인 향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편 서비스 제도의 논거를 살펴보고, 융합 환

경이 도래하면서 기존 보편 서비스 제도에 해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본다. 한 

융합 시 에 있어 보편 서비스 제도의 바람직한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곽정호(2005)는 보편 서비스의 상재화를 “공공재화”로 규정하 으나, 상재화가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

성과 비배제성을 반드시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필수 인 재화”로 일반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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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 보편 서비스 제도의 논거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 융합 환경의 도래는 기존의 보편 서비스 제도에 어떠한 문제 을 제기

하는가?

• 연구문제 3 : 융합 시 에 보편 서비스 제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과제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제도에 한 면 인 재인식, 컨  보편 서

비스 제도는 추구하는 가치의 고귀함으로 인해 원히 존속하고 확 되어야 하는가, 보편

서비스 제도의 실행수단인 편재성(ubiquity)과 이용가능성(affordability)은 과거의 통을 답

습하여야 하는가, 시장기구는 과연 보편 서비스 제도를 완 히 체할 수 있는가, 융합환

경 하에서 방송의 보편 서비스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

의 해소에 을 둘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의 논거를 그 근원에서 출발

하여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배경과 황을 규제정책의 양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상으로 통신법, 지침  고시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보편 서비스 제도와 시장기구의 내재된 갈등 상을 기존 문헌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

하고, 융합이 이러한 갈등양상을 증폭시켜가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4장은 2장과 3장의 연

구를 토 로 융합환경 하의 통신과 방송의 보편 서비스는 어떻게 정립되고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 주요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방안은 제도의 실행가능

성과 유지가능성에 주안 을 둘 것이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 을 제

시한다.

2. 융합환경의 도래와 보편 서비스 제도의 논거

통신산업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 제도는 1907년 미국 통신기업인 AT&T의 슬로건인 “하

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에서 비롯되

었으나, 그 당시의 보편 서비스 개념은 미국 내 산재된 지역 화 사업자들을 합병하여 통합

된 화시스템 하에서 이용자들의 화통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의미로 재 사용되고 있는 

보편 서비스 개념과 차이가 있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이후 보편 서비스는 기본

 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정한 요 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개념으

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1996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제254조)에 따르면, 보편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한 가격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보

편 서비스의 지정기 으로는 교육, 공공의 건강  안 , 보 률, 공익에의 부합 등이 있다.2) 

2) 미국에 있어서  의미의 보편 서비스 제도의 시 는 1934년 커뮤니 이션법이라는 데 공감 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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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의 보편 서비스 제도 형성과정(1990년 )

지침, 보고  결의 주요 내용

Council Resolution, 93/C213/01, OJC 

213/1, 1993

유럽 역에서 합리 이고 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 서비스의 원칙을 채택

Communication, COM(93) 542, 1993 경쟁환경 하에서 보편 서비스 발 에 한 보고

Council Resolution, 94/C48/01, OJ C 

48/1, 199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A3－0317/94, OJ C 205/551, 1994

보편 서비스 원칙( 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확인

보편 서비스 재원: 투명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

보편 서비스 의무: 각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부담

보편 서비스 개념: 기술진보, 시장발달, 수요변화에 응하여 

진화될 필요가 있음

Infrastructure Green Paper PartⅠ 

(1994), PartⅡ(1995)

보편 서비스 정책의 주요 요소에 한 합의

∙범 : 기본음성 화 서비스와 팩스, 속데이터, 음성을 

송하는 네트워크의 속

∙비용 산정방법: 순비용방식

∙비용 분담방법: 기 방식 는 속료부과 방식이 가능하나 

기  방식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

European Commission Theme Paper, 

1995
보편 서비스에 한 구체 인 문제들을 제기

Full Competition Directive, 95/62/EC, 

OJ L 321/6, 1995

보편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한 틀을 설정

유럽 차원의 보편 서비스의 범 를 검토

Communication, COM(96) 73, 1996 보편 서비스의 범 를 검토 

Directive, 96/19/EC, OJ L74/13, 1996 비용 주의 서비스요 , 요 재조정을 의무화

Proposal, COM(96) 419, 1996 Directive 95/62/EC의 수정안

Communication, COM(96) 608, 1996
보편 서비스 비용계산(원칙 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 

기  운 방식, 분담방법, 비용부담자  부담수  결정

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 

OJL 199, 1997

경쟁환경 하의 보편 서비스에 한 정의, 재원, 비용 산정과 

분담원칙을 명백하게 설정

자료: 김방룡 외(1998)

한 이와 같은 보편 서비스는 기통신  정보기술의 발 을 고려하여 정기 으로 보편

서비스의 범 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보편 서비스는 통신자

유화에 따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1993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보편 서비스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뮬러(Mueller, 1993)는 이에 해 매우 부정 인데 그는 동 법이 보편 서비스가 
아닌 당시 연방무선 원회(FRC)와 주간상업 원회(ICC)의 통합을 목 으로 한 것으로 보편 서비스와는 연

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 하고 있다. 소니(Sawhney, 1994) 한 보편 서비스를 연상  하는 련 서문이 규정된 

이유와 배경에 해 법  배경이 매우 희박함을 지 하고 있다. 보편 서비스와 1934년 미국 커뮤니 이션법과
의 세부 사실 계 규명은 역사  연원을 구명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남으로 여기서는 축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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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통신산업의 주요 목표로 결의를 한 이후 지속 인 논의가 있어 왔다. <표 1>은 1990

년  유럽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의 추진 황을 보여주고 있다(김방룡 외, 1998). 

유럽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형성 노력은 2002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보편 서비스 지침

에 반 되어 있다. 동 지침은 보편 서비스를 경쟁의 왜곡 없이, 최소한의 범 로 정의된 서

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한 요 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체 으로 유선공

화망 속과 이용, 공 화, 번호안내  화번호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유럽 원회, 

2002). 여기서 한 요 이란 국가별 특성, 국 으로 동일한 요 수 , 소득층에 한 

요 감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정한 요 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

본 인 기통신역무”로 보편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기통신사업법 제2조) 보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통신역무를 결정하기 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정도, 기통

신역무의 보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 ,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정보화 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통신사업법 제3조). 이에 따라 유선시내 화, 공 화, 긴 통신

용 서비스, 장애인  소득층에 한 요 감면 화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여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요약해 보면, 미국, 유럽, 우리나라 모

두 통신산업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득수 에 상 없이 

안정 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보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 인 통신이용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05). 

방송의 경우에는 보편 서비스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 으로나 정책

으로 방송의 보편 서비스에 한 체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

상식, 2004).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방송의 보편 서비스는 체로 지상  방송이라는 데 공

감 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윤석민(1999, 2005)은 방송에서의 보편 서비스 요건을 기술 으로 난시청지

역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방송 서비스에 근할 수 있고(방송신호 도달의 보편성), 구

나 한 비용에 방송서비스 근이 가능해야 하며(서비스 이용의 보편성), 방송내용이 특

정계층의 취향만을 반 하는 것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

한 로그램의 제공(서비스 내용의 보편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

 방송은 국 인 송출과 난시청지역에 한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  재송신, 그리

고 렴한 이용 가를 통해 방송신호도달의 보편성과 이용의 보편성은 담보되고 있으나, 내

용의 보편성 확보를 해서는 규제를 통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곽

정호(2005)도 지상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 방송인 KBS1과 EBS를 보편 서비스로 인

식하고 있으며, 이은미 외(2006)도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

 의무재송신(must-carry obligations) 연구를 통해 지상  방송을 보편 서비스로 제하고 

있다. 발 (Valcke, 2006)도 재송신되는 지상 에 해 모든 시민들이 정한 요 으로 최소

한의 구체 인 정보 서비스로서 근될 필요성을 제기, 지상  방송을 보편 서비스로 제도

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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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의 보편 서비스를 법제도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는 1940년  규제기 인 

FCC가 규정한 이래 1992년 제정된 이블TV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한 법(1992 the cable tel-

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에 의해 강화된 CATV사업자의 지상  의무재송

신이 지역성 확보 내지는 공익에 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상  방송을 암묵 으로3) 보

편  방송서비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공  의무재송신을 보

편 서비스로 인식하고 1999년 처음으로 의무재송신을 언 한 이래(Communication Review of 

1999),4) 2002년에는 아  보편 서비스 지침(제31조)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이은미 외, 

2006), 지상  방송을 미국보다 극 으로 보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의 보편 서비스 개념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정책기획 원회가 2001년 방송의 보편 서비스를 처음으로 언

하고 통신의 보편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도 용함으로써 사회집단 간의 지식격차  정

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방송서비스의 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방송

원회, 2001). 그리고 비록 법제상으로 방송의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

지만, 지상  방송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 을 목 으로 그 존재를 규정한 방

송법 제43조(KBS 설립목 )와 제44조(KBS의 공 책임)에 의해, 교육방송인 EBS는 학교 교

육보완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  교육발 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한국 교육방송

공사법 제1조에 의해, 보편 방송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곽정호, 2005). 

더욱이 방송법 제78조는 KBS1과 EBS 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  성방송사업자로 

하여  의무 으로 재송신 되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보편 서비스의 특성을 한

층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은미 외, 2006). 요약하면, 통신과 방송이 역별로 독립

인 발 을 하여왔기 때문에 통신에서의 보편 서비스 기 을 방송에 그 로 용하는 데 어

려움이 존재하지만, 미국, 유럽  우리나라 공히 방송의 보편 서비스는 지상  내지는 공

 방송이라 인식되고 있고, 이를 구 하는 수단은 CATV망을 통한 동 방송의 의무재송신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암묵 (implicit)”이란 표 은 엄 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상  방송을 보편 서비스라고 명시화하

지 않은 측면에서는 “암묵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제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모두 지상  방송을 공익  가
치측면에서 보편 서비스로 인식하여 의무재송신(must-carry)이란 제도로 치환해 각각 1992년 “ 이블TV 소비

자보호와 경쟁법(The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과 2002년 보편 서비스 지침(제
31조)으로 수용하 으므로 “명시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융합이 도래하면서 통신과 방송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화에서는 공통된 용어사용을 통해 융합환경에 부응하고, 있을 수 있는 규제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동 보고서 26조항은 공 방송을 의무재송신 상으로 규정하되, 재송신하는 망사업자에게 경제  보상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이은미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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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신망 구축단계에 따른 보편 서비스의 진화단계

통신망구축
단계

단계 1:

네트워크 
구축 시작

단계 2:

네트워크의
지리  확장

단계 3:

매스마켓
형성

단계 4:

네트워크
구축 완성

단계 5:

서비스의
개인화

가구당 화보 률 0∼10% 5∼30% 20∼85% 75∼100% 100%

보편 서비스 목표 기술 채택 지역  평등 경제 활성화 사회/정치  통합
개인의 

커뮤니 이션 권리

보편 서비스 장거리서비스 기업용 화 주택용 화 복지통신 고도서비스

공공정책수단
네트워크 구축에 

한 면허조건

보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 

수익사업면허

요 실화 규제 특정계층 보조
비시장수요 확인 

 충족

3. 융합과 보편 서비스 제도의 충돌

1990년  후반부터 논의되고 진 되어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

되고 분류되어 왔는데, 세부 인 조작  정의는 다를지라도 그 범주  내용은 유사하다. 즉, 

통신과 방송산업에 있어서 융합은 상이한 네트워크들이 본질 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상(유럽 원회, 1997) 는 동일한 송 랫폼을 통해 유사한 신/구의 미디어, 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Iosifidis, 2002)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 원회(1997)는 이

러한 융합이 기술, 산업  서비스/시장의 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측하고 있다. 부연하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상당한 정도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없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인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이 제

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보편 서비스 제도에 한 변화요구는 융합이라는 기술  상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편 서비스는 시 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나 요소들이 다르게 정의

되어 왔다. 통신산업의 경우 통 으로 기에는 가입의 보편성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의 보편성을 시하는 제도로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  사회

 약자에 한 복지통신서비스도 보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를 들어, 미

국의 소득층에 공 하는 소득층지원(low-income support)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네(Milne, 1998)는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해 통신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 정책의 단계를 네

트워크의 발 단계에 따라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방송의 경우에도 과거 지상  주의 방송시 에는 지상  방송의 수신 자체가 공

익을 한 국가  심사 던 반면, 기술발 에 따라 매체의 다원화  다채 의 경쟁환경

이 실 됨에 따라 공익 실 을 담보로 한 지상  방송의 존재에 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경쟁환경 하에서 지상  방송의 공익성 실 은 이용보다는 근가능성에 비 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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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편 서비스의 진화5)

왔는데, 이는 지상  이외 특정사업자가 지상  방송을 송신하지 않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가입자는 지상  방송에 한 근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림 1>은 통신과 방송의 보편

서비스의 진화를 개념도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편 서비스 제도의 진화는 시 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 할 뿐이며, 그 이면에는 보편 서비스 제도와 시장기구와의 갈등양상이 지속 으로 상

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통신산업의 경우 표 인 보편 서비스인 시내 화

서비스는 과거 장거리 화서비스의 보조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나, 장거리 화서비스의 경

쟁도입으로 인해 보조 역량이 감소됨으로써 경쟁과 보편 서비스 제도는 갈등을 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표 이다(Sawhney, 1994; Sebra, et al., 1999). 나아가 뮬러(Mueller, 

1993)는 미국의 경우 보편 서비스인 시내 화서비스는 보편 서비스 제도가 아닌 시내

화사업자 간(지배 사업자인 AT&T와 지역계 독립사업자) 경쟁에 의해 실 되었음을 제시

하고 있다. 길렛(Gillet, 1994)은 장거리사업자의 시내 화 보조가 시내 화서비스의 지리  

보편성인 편재성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 음을 밝힘으로써6)(Barros, et al., 1999) 경쟁이 

5) <그림 1>에서 원의 크기는 보편 서비스의 확장/축소 여부를 나타내며, 통신과 방송 각 부문 내에서 상하방향

은 지향가치의 고도화를 반 한다. 방송의 경우 보편 서비스의 범 에 한 추세는 확연하지는 않지만, 경쟁

진과 주 수자원의 희소성 약화를 제로 할 경우, 보편 서비스의 상이 되는 채 이나 콘텐츠의 범 는 작아
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은 시 인 개념도로 이해하고 결정론 인 시각을 갖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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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융합과 보편 서비스

보편 서비스가 지향하는 가치실 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립 자체

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보편 서비스로 인식되어온 지상  방송은 보편 방송서비스를 해 

종합유선방송 등을 통한 지상  재송신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경쟁상의 

부담을 래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기야 기술발 에 따른 다매체, 다채 화는 지상

 방송의 의무재송신, 즉 지상  방송의 규제정당성에 한 첨 한 논쟁이 소  시장학

와 사회학  간 이어져왔다.

융합이 보편 서비스 제도에 해 기존의 변화요구에 비해 갖는 더욱 큰 의미는 바로 이

러한 측면, 즉, 융합이 실 하는 경쟁의 확 가 보편 서비스 제도와 상충가능성을 더욱 증

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립 자체에 한 재고찰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보편 서비스 제도로 명시  는 암묵 으로 수

용되었던 서비스들에 정당성을 부여하 던 당시의 제들  하나인 자원제약조건이 융합

으로 인해 해소 내지 완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부연하면, 통 으로 화서비스나 방송서

비스는 자연독  서비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복투자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고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고(이상우, 

2008), 따라서 수직  규제체계를 통해 단일 사업자에게 독 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부여

6) 뮬러(Mueller, 1993)는 장거리사업자의 시내보조는 시내 화보 률이 상당히 진 된 1970년  이후임을 보여주

고, 길렛(Gillet, 1994)은 그러한 보조가 시행된 AT&T 분할(1984) 이후 1992년까지 화보 률은 1984년 91.6%
에서 1992년 93.8%로 2.4% 증가에 불과하여, 장거리사업자의 보조가 보편 서비스의 편재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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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편 서비스 제공의 의무까지도 부여한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융합환경이 진 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

고, 이로 인하여 과거 특정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독 력을 형성하게 될 것임을 가

정한 수직  규제체계는 더 이상 설득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 보편 서비스 

제도의 유지 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를 들어, 

융합 상에 따라 출 한 인터넷 화(VoIP)는 재 표 인 보편 서비스인 시내 화와 일

정 부분 체가능성을 고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의 보 률 확 는 공 화의 특성을 단순

한 통화에서 긴 통신용으로 환시키고 있으며, 모바일TV는 그 보 률 정도에 따라 지상

의 재송신 상이 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유선방송의 편재성은 방송에 있어

서 요 감면 상이 되는 복지방송의 용 여부를 고려하는 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융합에 따른 보편 서비스 제도와 경쟁메커니즘의 립각을 보여주고 있다.

4. 융합환경 하의 통신ㆍ방송의 보편 서비스 제도의 방향

1)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립과 진화방향

지 까지 살펴본 결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은 경쟁의 심화를 통해 보편 서비스의 

존립 근거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편 서비스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편 서비스가 통 으

로 추구해온 가치들−국민의 기본  권리, 사회통합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고양 등

−은 경제  가치와 더불어, 인간이 그리고 한 국가가 보존해야 할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편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가치실 은 융합환경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충분

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도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성이나 시민권

(citizenship) 보장차원에서 보편 서비스의 주요가치를 지지하고 있다(Simpson, 2004; Gillet, 

2000; Sawhney, 2000; Freston & Flynn, 2000; Strover, 2000; Lievrouw, 2000). 다만, 정책의 간섭

을 통해 유지되었던 보편 서비스 제도가 융합이라는 상 하에서 시장기구에 의해 그 가치

가 실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시장기구에 임하고 제도로서 보편 서비스 범주는 최소화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니(Sawhney, 1994)가 말한 사회  지불 가를 최

소화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자원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보편 서비스의 가치실 을 최 화하

자는 하트(Hart, 1998)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7) 결국, 융합환경 하의 보편

7) 방송의 경우는 주 수 부족과 기술발  등의 제약요건 이외에도 콘텐츠의 사회  향력 내지 공익성 확보의 필
요성이 보편 서비스 제도의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여 히 규제간섭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융합이라는 상이 규제의 강도를 상당히 완화시킨다는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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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도는 실제에 있어 시장기능이 용되기 어려운 분야로의 축소 내지 국한하여 재정

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통신산업의 경우 지 않은 연구들에 의해 보편 서비스의 확장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속인터넷 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주의 깊은 고찰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Tambini, 2000; Gillet, 2000; Strover, 2000; Gabel, 2007; Madden, et al., 2003; 

Burkart, 2007; 최 묵, 2000; 조주은, 2006; 이 우, 2008). 즉, 통신산업의 발 에 따라 동 서

비스들은 지리  보편성인 편재성의 확보는 물론 정보격차해소 등 과거에는 상정하기 어려

운 높은 가치실 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보편 서비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경쟁, 즉, 

시장기구에 의해 보편 서비스가 지향하는 가치실 이 가능한가의 여부라는 데 유념할 필

요가 있으며, 시장기구에 의해 가능하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제도를 체하는 것이 우월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서비스들을 보편 서비스 제도로 규정

하게 되면, 인 인 가격규제  재원보 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기술변화가 극

심한 동 서비스들의 정가격은 정보의 부족으로 규제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상황변화에 

한 시 인 응이 실질 으로 불가능하여 제도의 한 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 서비스가 경쟁에 의해 이미 편재성과 이용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경

우에 이를 보편 서비스 제도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경쟁을 규제로 체하는 모순을 래

할 우려마  존재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인식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동 서비스들이 시장기구에 의해 편재성과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모든 경

우에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보편 서비스 지정요건은 특정 서비

스를 보편 서비스 제도로 포 하기 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충분조건은 경

쟁에 의해 특정 서비스가 보편 서비스의 가치를 실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

8) 를 들어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통신서비스나 고속인터넷서비스가 보편 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선통신보다 이동통신의 보 률이 높고 확산일로에 있는 개발국의 경우 유선통신 신 이

동통신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Burkart, 2007), 호주와 같이 
한 국토에 인구 도가 낮은 경우 특히, 시골이나 원격지에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

여 제도로서 추진할 수 있다(Madden, et al., 2003).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보편 서비스 지정요건의 충족 이

에 낮은 국민소득에 따른 수요부족이나 지리  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에 의한 공  자체가 어려운 지역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경쟁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보편 서비스는 편재성 차원보다는 사회  약자 등 특정 이용자들에 한 복지통신으로서 

수용하는 것이 재원조달이 쉽고 타서비스의 보조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혹자들이 제기하
듯이 보 률이 보편 서비스의 기 이 된다고 하면, 고속인터넷의 경우 각각 2004년 말과 2007년 말 재 각

각 100%와 99% 커버리지를 확보한 국과 미국의 경우(Ofcom, 2008; FCC, 2009) 왜 지리  보편성을 제로 

한 보편 서비스 지정이 없는지에 한 설명이 쉽지 않으며, 더욱이 이동통신의 경우 사업자 면허 부여시 의무
인 네트워크 커버리지 구축, 컨  면허 수령 후 5년 이내 90% 이상 지역 커버리지 확보 등이 조건으로 부여

되므로 보편 서비스 제도가 없이도 편재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이동통신서비스와 고속인터넷의 지리  커버리지는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산간벽지와 농
어  등 원격지에 한 고속인터넷은 정보격차 해소를 한 별도의 정책으로(조주은, 2006) 이미 완결수 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한, 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해서는 이미 복지통신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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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의 경우는 공 방송이 과거 공 방송의 존립을 제하는 여건들의 약화와 이

에 따른 시장학 와 사회학 의 논쟁이 있어 왔지만, 통신과 달리 방송의 보편 서비스가 

추구하는  다른 목표인 내용의 보편성의 경우 내재  특성상 시장기구를 통해 실 할 수 

있다는 사  보장은 제할 수 없으므로, 어도 당분간은 립 인 내용제공과 국민 여

론의 공론장 유지를 해 보편 서비스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발 (Valcke, 2006), 이은미 외(2006), 곽정호(2003, 2005), 윤석민(2005) 등 많은 연구가 직  

는 간 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기도 하다.9)

2) 보편 서비스 제도 개선의 원칙

융합환경 하의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  개선방안을 고찰하기 에 선행해야 할 과

제가 있는데, 바로 보편 서비스에 내재되어온 기존 제 내지 원칙들의 재정립이다. 이러

한 과정은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방향을 명확하게 해 으로써, 목표실 을 용이 하게 함

과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보편 서비스의 지정은 시장기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국한

하는 정책원칙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편 서비스의 편재성은 서비스제공이 경쟁 으로 실 되기 어려운 고비용 지역

(uneconomic area)으로 축소하고, 국단일요  등 가격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일정 부분 시장

기구도입이 바람직하다. 보편 서비스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다양한 경쟁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  편재성은 일정수  경쟁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단, 긴 통신과 공 화 등은 서비스 특성상 시장기구의 작동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회안

망 확보를 한 불요불 한 서비스이므로 재와 같이 편재성과 가격규제를 통한 이용가

능성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편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소득층, 장애인 는 시골 학교/도서  등 경쟁에 

의하더라도 서비스이용 가능성이 어려운 사회 약자 내지 공공정책 상으로 국한하여 복

지통신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상황 하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가 보호해야 될 

상은 실질 으로 경쟁기구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회  약자들로 국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보편 서비스에 부응하는 가치가 실 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들을 보편 서비스 제도로 수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9) 자유시장론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의 보편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  “내
용의 보편성”은 시장기구에서 말하는 “소비자”라기보다는 “국민(citizenship)”으로서 향유할 의식에 연 되므로, 

실 으로 시장기구가 내용의 보편성을 해결해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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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융합환경 하의 통신의 보편 서비스 개선방안( )

3) 융합의 도래와 보편 서비스 제도 개선의 실제

(1) 통신산업: 보편 서비스 제도의 개선

통신산업의 경우 보편 서비스는 편재성의 경우 사회안 망 확보 차원에서 재와 같이 

시내 화서비스, 공 화서비스  긴 통신서비스가 보편 서비스로 유지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다만, 상술한 원칙에 따라 시내 화의 경우 고비용 지역에 해서는 국 단

일요 제를 폐지하고 경쟁에 임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원부담을 최소화하

고,10) 장기 으로는 인터넷 화(VoIP)와의 체성 등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보편 서비스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11) 한, 공 화는 이동통신의 보편  

보 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통상 인 통신보다는 긴 통신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10) 고비용 지역에 한 경쟁 임은 완 경쟁 임과 요 상한의 설정을 통한 부분경쟁 임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완 임방식은 다양한 결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경쟁에 임하더라도 타서비스의 동

시 제공을 통한 수익 확보를 해 시내 화서비스의 가격을 기존 가격 수  정도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용가능하며, 부분경쟁 임방식은 컨 , 고비용지역의 경우 일정 수  비용지역보다 높게 허용하

여( 를 들어 도시지역요 의 130%)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원부담감소를 한 두 방식 모두 요

인상 가능성에 따른 정책  부담으로 그 실 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은 상술한 로 요 규제폐
기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고비용지역의 손실  일부( 를 들어 국평균원가의 

135%를 과하는 지역의 손실)만을 보조하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11) 다만, 요 규제폐기와 달리 시내 화서비스의 편재성을 한 보편 서비스 지정제외는 좀 더 신 한 근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화의 경우 품질이나 치확인서비스 측면에서, 이동통신의 경우 품질  비상시 연결

성 측면에서 기존 시내 화서비스에 비해 아직은 보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시내 화는 
공 화와 같이 가구 단 의 긴 통신을 한 최소 단 라 볼 수 있으므로, 기술발 과 함께 경쟁메커니즘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섣부른 제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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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역  설치 수의 축소를 통해 목 은 달성하면서 재원보조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한편, 보편 서비스를 포함, 시외 화, 이동통신 는 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보편

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통신서비스일지라도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해서

는 복지통신의 범  내에서 재와 같이 사업자가 스스로 자사 가입자를 보조하는 것이 사

업자 간 보조보다 분쟁을 감소시키고 필요재원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장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융합환경 하의 통신산업에 있어 보편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도

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2) 방송산업: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

방송산업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익성을 제하되, 최소화의 

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KBS1과 EBS가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 방송들은 방송법 등에 의해 공익  내용의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의 보편 서비스에 용되는 기 들인 공익성, 지역 커버리지, 기술의 안

정성, 사회복지  정보화 진 등도 충족하므로 방송의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지상  방송의 경우 KBS1이나 EBS 이외에 KBS2, 

MBC 나아가서는 SBS도 소유구조 에서 보는 공ㆍ민  방송사의 구분과는 무 하게 상

당 부분 공익성을 갖고 있는 방송을 제공하는 실을 볼 때, 장기 으로는 보편 서비스

의 특성을 실 하는 방송 로그램과 시간 를 지정하고, 그 이외에는 각 방송사가 상업  

로그램과 고방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방송의 보편 서비스는 통신과는 달리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한 가격설정이슈

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방송의 보편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KBS1이나 EBS 방송은 지상

로서 지상  방송의 특성인 비배제성(non-exclusiveness), 즉,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인 수신

자의 의도와 무 하게 TV 수상기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요, 공 의 논리상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각국의 실에서도 쟁 화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방송의 보편 서비스 논의와 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

는 종합유선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재 국내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지상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 수는 2007년 말 재 78.9%이므로(김석두, 2008), 지상  직 수신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고,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재송신되는 KBS1과 EBS에는 가격 설정권을 부여하

고, 수신자에게 수신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동 방안은 수신매체별로 수신자를 

차별한다는 문제와 재원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보편 서비스의 특성인 편재성과 이

용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 으로 KBS1과 EBS 방송이 갖는 사회  향력을 고려 시 

오히려 일정 부분 가격 실화를 통해 기존보다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12) 더욱이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보편 방송서비스를 채 이 아닌 콘텐츠

12) 사실 수요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지상  수신자와 이를 확인 가능한 유선방송 수신자와 차별성을 논하기는 쉽

지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더욱 근본 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상당한 정도의 종합유선방송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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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경쟁력에 따라 타 콘텐츠 제공에 따른 수입과 고수입이 발

생 가능하므로 재원부족 문제는 상보다 쉽게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겠다.13)

한편,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특히, 아날로그방송은 재 

지역별 독 으로 운 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이용가능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으므로 최소

한의 채  묶음에 해서는 가격규제  복지방송차원에서 사회  약자에 한 요  감면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디지털 방송의 경우에는 IPTV와 경쟁 계에 있고 아직 

보 률이 낮으므로 보편  방송서비스 내지 복지방송 개념을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융합환경 하에서 통신과 방송산업에 구 되어 왔던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

립여부와 그 진화방향을 고찰하 다. 

연구결과 통신과 방송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안녕과 사회통합 등 공익

 가치실 을 해 도입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 범주의 확   고도화를 통

해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연구문제 1>). 하지만, 제도로서 보편 서비스 제도의 정립에

는 시장기구에 의해 보편 서비스의 실 이 담보될 수 없는 환경, 컨 , 자원제약이나 자

연독 과 같은 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편 서비스 제도는 추구하는 가

치의 특성상 시장기구와 갈등가능성을 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양

상은 융합이라는 구조  변화를 통해 경쟁메커니즘의 작동가능성이 히 증 됨으로써 

보편 서비스 제도의 존립 그 자체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 인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연구문제 2>). 

하지만, 보편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 히 존 되고 추구되어야 할 고귀한 것으

로 인지되었으며, 단지 그러한 가치가 시장기구에 의해 실 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시장

기구에 임하고 보편 서비스 제도는 그러한 가치가 시장기구에 의해 실 되지 못하는 

역에 국한되는 것이 추구하는 가치실 과 동시에 시장기구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

가 수신료나 는 개인  취향으로 인해 보편  방송서비스인 KBS1이나 EBS 방송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이

다. 이 경우는 재원조달의 문제를 떠나 보편 서비스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이나 시민권 등의 실 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못 사회 인 이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의 경우에도 보편 서비스는 이용
자가 거부 시 가입 내지 이용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
신과 달리 방송이 갖는 사회  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통신의 보편 서비스와는 달리 간주할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방송의 다매채, 다채 화가 진 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증할 것을 상하면 이는 
장기 으로 보편 방송서비스의 경쟁력 내지 상업방송의 허용과 연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별도

의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3) 방송의 경우 통신과는 달리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보편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재원보 은 통신서비스보다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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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방안이라 단되었다. 즉, 융합은 보편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의 부정이 아니고, 

가치의 실 수단을 기존의 정부간섭에서 시장기구로의 이 을 진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인 개선방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편재성은 행 시내 화, 시

내공 화, 긴 통신서비스로 유지하되 시내 화는 인터넷 화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장기 으로 보편 서비스에서 제외, 공 화는 이동통신의 국 인 보 률을 고려하

여 긴 통신으로 환하고 설치 수를 감소하는 방안이 효과 이고, 이용가능성은 보 률

이 높은 서비스를 상으로 복지통신으로 흡수하여 사회  약자에 한 실질 인 혜택의 공

여를 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인지되었다. 방송의 경우에는 다매체 다채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보편성 확보를 해 단기 으로는 지상  공 방송을 보편 서

비스로 지정하되 장기 으로는 채 이 아닌 로그램과 시간 로 보편 서비스 범주와 제

공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성도 실 하고, 방송사의 재원조달과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

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단되었다. 그리고 보편 방송서비스의 편재성은 단기 으로 보

률이 높은 방송망 컨 ,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의무재송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 인 

방안이나, 장기 으로는 지상  방송사들이 독립 으로 편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지상  방송사들이 디지털 환과 함께 공시청 시설보수와 계기 

개발 등을 통해 지상  방송사들 스스로 보편 서비스의 편재성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과 유사하게 보 률이 높은 방송서비스의 경우 복지

방송으로 지정하여 운 하는 제도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구문제 3>). 

본 연구는 여러 한계 을 갖고 있는데 특히, 보편 서비스 유형별 구체 인 실행방안, 

컨 , 복지통신의 수혜 상자 기 , 시내 화의 경우 편재성 확보를 한 고비용지역의 기

과 손실보 의 기 , 공 화의 경우 최소설치기 , 공 방송의 공익  가치를 갖는 콘

텐츠의 기  등에 해서 세부 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 보편 서

비스 제도의 실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별 분석보다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그룹 분석을 하

여, 국가별 보편 서비스를 구 하는 데 내재된 가치 특성의 차이를 악하지 못하 다. 비

록 큰 틀은 다르지 않을지라도 향후 국가별 분석은 보편 서비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국

내 규제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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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ra of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 new paradigm of 

universal services is required. A separate universal service concept for broadcasting and tele-

communic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so that universal service regulation should func-

tion in terms of market mechanism. That is, universal service regulation in the era of con-

vergence should be changed to comply with market mechanism. This does not indicate we 

should abandon traditional goals of universal service regulation, but should replace existing regu-

latory intervention with marke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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